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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 )互選

단 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( , .)

1) 제 조 이사회6 ( ) ③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 한다( )互選 .

전문개정[ 2008. 3. 14.]

2) 제 조 임원11 ( ) 이사장의 임기는 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3 , .⑤ 개정< 2015.9.24>

3) 제 조 임원의 임기와 해임19 ( ) ① 이사의 임기는 년으로 하되2 단 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( , ), 연임할 수 있다.

4) 제 조 임원 등5 ( ) ③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년 감사는 년을 초과할 수 없다, 4 , 2 . 다만 연임할 수,

있다.


